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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신청대상
200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용 등을 부담한 개인 또는 법인
        ※ 부동산의 범위: 아파트, 빌라 등 집합건물 및 토지, 상가, 건물, 공장, 중기, 선박

2.  신청대상 금융사 : 전 금융사(은행, 증권, 보험, 저축은행, 신협, 마을금고 등)

3.  신청 접수기간 : 2012년 12월 7일(금) – 2013년 2월 28일(목)

4.  신청서류
     <1차> 조정 신청서류
	서  류  명
	비  고

	본인 작성
	1. 신청서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	홈페이지에 기본정보 입력 후
자동 출력 받음

	등기소 발급
	3. 부동산 등기부등본
	인터넷대법원등기소 발급가능

	금융사발급
	4. 설정비 납부 영수증
(감정평가수수료 및 기타 비용 영수증 함께 첨부)
5. 대출금 입금일자와 금액 인자 면이 있는 통장사본
또는 대출약정서 사본
	보관 중인 서류가 없으면
금융사에 발급 요청

	※ 1차로 조정 신청 서류만 발송, 조정신청 경비는 무료임.



<2차> 소송할 경우 추가서류 (해당 금융사의 1차 조정 거부 시, 추후 소송에 필요한 서류)
	서  류  명
	비  고

	본인 작성
	1. 소송위임장 (도장날인 필수)
2. 사건위임계약서 (도장날인 필수)
	홈페이지에 기본정보 입력 후
자동 출력 받음

	금융사 발급
	3. 소송경비 입금증 사본
	인터넷, 폰뱅킹의 경우도 확인증 출력하여 첨부

	소송경비
	미정(소송결정시 추후 확정하여 안내 예정)
	개별적으로 이메일 안내



5.  문의: 전화 1688-5869 / 팩스02-786-2239 / 이메일 fica4kr@gmail.com / 홈페이지www.fica.kr
(우편발송은 절취선 아래 주소를 잘라 봉투 겉면에 붙여 주세요)
------------------------- 절 ---------------------- 취 ---------------------- 선 -----------------------
서울 영등포구 63로 32(여의도동, 라이프콤비빌딩) 1118호
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근저당설정비 담당자 앞
우편번호 150-732

금소원 홈페이지
www.fica.kr
접속→회원가입


근저당설정비 신청 클릭 후
대출기본정보 입력


자동생성 서류출력  등기우편발송
(증빙서류 첨부 )


신청접수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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